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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고시 제 2021-27

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

  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

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

 폐지 고시합니다.

2021년  2월  15일

목 포 시 장

 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

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

1 호남로58번길 19-3 2021.2.8. 건물멸실

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28)에

 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○ 참고사항

 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

 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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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고시 제2021–28호

2021년도 급수공사 단가 고시

 2021년도 급수공사에 적용할 급수공사 단가(구경별 표준 급수공사비)를 

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 2.  15.

목  포  시  장

□ 구경별 표준 급수공사비 전년 대비표 □
(단위 : 원)

         구 경
 구 분 13m/m 20m/m 25m/m 32m/m 40m/m 50m/m 비고

연    장
(콘크리트)

10m 10m 10m 10m 10m 10m

2020년도

계 1,487,000 1,921,000 2,467,000 3,333,000 6,963,000 9,091,000

시  설
분담금

196,000 529,000 940,000 1,705,000 2,881,000 4,586,000

수수료 12,000 12,000 12,000 12,000 24,000 24,000

자재대 232,000 273,000 384,000 481,000 1,124,000 1,271,000

공사비 1,047,000 1,107,000 1,131,000 1,135,000 2,934,000 3,210,000

2021년도

계 1,734,000 2,181,000 2,699,000 3,581,000 7,258,000 9,317,000

시  설
분담금

196,000 529,000 940,000 1,705,000 2,881,000 4,586,000

수수료 12,000 12,000 12,000 12,000 24,000 24,000

자재대 227,000 276,000 361,000 463,000 1,128,000 1,303,000

공사비 1,299,000 1,364,000 1,386,000 1,401,000 3,225,000 3,404,000

증·감
증 247,000

(증 16.61%)

증 230,000

(증 13.53%)

증 232,000

(증 9.40%)

증 248,000

(증 7.44%)

증 295,000

(증 4.24%)

증 226,000

(증 2.49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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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고시 제2021–29호

2021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고시

 2021년도 수도시설에 적용할 원인자부담금 1㎥당 부과금액을 목포시 원인자

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

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 2.  15.

목  포  시  장

□ 원인자부담금 1㎥당 부과금액 □

1. 2021년도 원인자부담금 산정

 ∘ 수도시설의 신∙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총 공사비(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)를 

당해 수도시설의 생산량(용수량)으로 나누어 산정

2. 1㎥ 원인자 부담금 : 340,000원

연 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 고

원인자부담금

(1㎥당)
377,000 385,000 409,000 420,000 430,000 442,000 480,000

용수량

86,500㎥/일

연 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 고

원인자부담금

(1㎥당)
471,000 489,000 518,000 522,000 513,000 511,000 490,000

용수량

86,500㎥/일  

연 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 고

원인자부담금

(1㎥당)
324,000 335,000 342,000 342,000 340,000

용수량

124,000㎥/일

3. 적용시기 : 고시일로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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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공고 제 2021-215호

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 폐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」를 전부를 폐지함에 있어 

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

법」�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 2월  15일

목 포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

2. 개정이유

 〇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부식에 강한 LPG 복합재료용기 보급

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며, 본 

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여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

조례를 폐지코자 함

3. 주요내용

  〇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전부를 폐지함.

4. 의견제출

 가.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

3월 8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지역경제과)

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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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의견 제출사항

  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ㆍ반여부와 그 사유)

   2) 의견제출자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ㆍ     

   주소ㆍ전화번호

 다. 의견 제출하실 곳 : 목포시 양을로 203, (용당동)

     (목포시 지역경제과 : ☏ 061-270-3357, Fax 061-270-3592)

5. 기   타

 개정 조례안은 목포시 홈페이지(http://www.mokpo.go.kr, 열린행정 > 시정소식 > 

입법예고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붙임 : 「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」�폐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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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조례 제      호

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안

 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(조례 제2946호, 2015. 08. 10 제정) 

전부를 폐지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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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견 제 출 서

조 례 명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안

의견제출자

성명/단체명 전화번호

주 소

조례안 조문 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

 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위와 

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      2021년     월      일

제출자             (서명)

목포시장 귀하


